
4. 사지마비의 장애

가.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6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이며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한쪽 팔과 한쪽 다리 또는 양팔이나 양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사지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상당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2급11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쪽 팔과 한쪽 다리 또는 양팔이나 양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상당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사지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척수신경의 구조 및 피부분절> <말초신경계통>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3급11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상당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한쪽 팔과 한쪽 다리 또는 양팔이나 양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4급 9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나. 인정요령

⑴ 사지마비의 장애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 지체의 기능장애는 원칙적으로 팔의 장애, 다리의 장애 및 척추의

장애 인정요령에 의해 판정하지만 이를 적용할 수 없거나 뇌졸중 등의

뇌의 기질적장애, 척수손상 등의 척수의 기질적장애, 다발성관절, 진행성

근육이영양증(근육위축) 등의 복합적 장애의 경우에는 관절 개개의

기능에 의한 판정기준에 따르지 않고 신체기능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인정한다.

㈏ 뇌손상(뇌졸중),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마비의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되 지속적인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어 고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척수손상으로 인한 완전마비의 경우는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며, 이 경우 완전마비는 근전도 검사결과 ASIA

A인 경우에 한한다.

㈑ 뇌손상(뇌졸중)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의 경우는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되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 “식물인간 상태”라 함은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되,

뇌영상사진 등의 소견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④, ⑤ 항은

제시된 기준보다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도 포함한다.



① 시각, 청각, 촉각, 후각의 자극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의도적

이거나 자발적인 행동 반응이 없다.

② 자신이나 환경에 대한 인지능력이 없고 타인과 상호작용을 못한다.

③ 언어를 이해하거나 표현하지 못한다.

④ 각성과 수면주기에 의한 간헐적 각성이 있다.

⑤ 뇌신경과 척수신경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보존되어 눈을 움직이거나

미소를 지을 수 있다.

㈓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시각, 청각,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정신지체에

준한 지능저하장애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체부위의 장애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르되 이를 총합하여 인정한다.

㈔ 근위축성측색경화증(루게릭병)과 같이 빠르게 진행하는 근육신경병

등으로 인한 마비의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장애정도가 1급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되,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에는 1급

상태가 아니나 이후 악화되어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가 1급 상태로

자문의사가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청구일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⑵ 사지마비의 장애정도는 운동가동범위 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의 정밀성,

속도 및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의 일상동작의 상태에 따라

인정한다.

㈎ 팔(손)의 기능

① 숟가락으로 식사를 하는 것

② 얼굴을 씻는 것(얼굴에 손바닥을 붙이는 것)

③ 화장실에서의 배뇨, 배변처리를 하는 것(바지의 앞지퍼를 열 수

있는 정도, 엉덩이에 손이 닿는 정도)

④ 상의를 입고 벗는 것(상의를 입고 벗는 정도, 와이셔츠를 입고 단추를

잠그는 정도)

⑤ 잡는 것(신문지를 뽑아낼 수 있는 정도)

⑥ 쥐는 것(둥글게 한 주간지를 빼낼 수 있는 정도)



⑦ 수건을 짜는 것(물이 흘러내리는 정도)

⑧ 끈을 매는 것

㈏ 다리의 기능

① 일어서는 것

② 걷는 것

③ 한쪽 발로 서는 것

④ 계단을 오르는 것

⑤ 계단을 내려가는 것

⑥ 대중교통 이용하기

㈐ “일상동작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라 함은 (가)․(나)

항의 해당 신체부위 중에서 모든 일상동작을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일상동작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남은 자”라 함은 (가)․(나)항의

해당 신체부위 중에서 모든 일상동작을 혼자서는 거의 할 수 없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일상동작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라 함은 (가)․(나)항의 해당 신체

부위 중에서 일상동작을 잘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⑶ 느린 움직임, 떨림 등의 특이한 증상을 동반한 파킨슨병 또는 파킨슨

증후군의 장애정도는 최소 6개월 이상 증상을 관찰한 신경학적 양상,

보행정도와 호엔야척도 점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⑷ 기초질환으로 베체트병이 있는 자가 중추신경계로 베체트병이 침범한 경우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된 상병은 신경 베체트병으로 보며, 기초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던 자가 뇌졸중이 발생된 경우에는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된

상병을 뇌졸중으로 보고 신경 베체트병이나 뇌졸중으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초진일로 인정한다.


